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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

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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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2년 12월 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2년 12월 16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0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 본점/ 금융위원회 /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

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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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

기구는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

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대부분이 외국통화로 표시

된 외화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
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후취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실수령금액이 환매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1. 모집합투자기구 및/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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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투자가 어렵거나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협의하여 펀드의 임의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고려하시어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를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의 

자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기재가 곤란하여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3. 2016년 4월 22일 이후 매년 결산․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해외재간접 구조-피투자펀드 및 해외운용사 현황 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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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기준일: 2022.12.01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AF135]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

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위험 및 투자신탁

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통화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

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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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

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

지 아니합니다.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모투자신탁인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

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룩셈부르그에 등록된 제이피모간펀드(JPMorgan Funds)에 속한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시아 퍼시픽 인컴 펀드(JPMF-Asia Pacific Income Fund)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시아 퍼시픽 인컴 펀드(JPMF-Asia Pacific 

Income Fund)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펀드명 JPMF-아시아 퍼시픽 인컴 펀드(JPMF-Asia Pacific Income Fund) 

표시통화 미달러화(USD) 

벤치마크 

50%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SCI) All Country Asia Pacific ex Japan 

Index (Total Return Net) 50% J.P. Morgan Asia Japan Credit Index (Total Return 

Gross) 

투자목적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일본 제외)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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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주) 이 항목에 기재된 사항은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기재사항은 본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 이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자산(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제외)의 67% 이상을 

아시아 태평양 (일본 제외)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있거나 주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본 제외) 국가의 정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전환증권, 부동산투자신탁(“리츠”)에 투자합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개별 증권과 그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을 기초로 투자를 진행합니다. 하위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시장의 

상황과 기회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과 지역의 배분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중 일부는 신흥시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투자등급 미만 및 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UCITS 및 다른 UCI들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헷지 목적을 위하여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특성 

- 투자자산의 가치는 등락할 수 있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은 기초금융자산에 의해 발생되는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따라 해마다 다를 것입니다. 

- 지분 증권의 가치는 개별 회사의 성과 및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할 

수 있습니다.  

- 채권과 같은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신용도와 일반적인 

이자율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제한된 수의 산업분야 또는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된 펀드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 환율 변동은 투자자의 투자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MSCI All Country Asia Pacific ex Japan TRN Index 45% + JPM Asia Credit Index 45% 

+ MMI Call 10%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 

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 

보수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1.46 0.70 1.01 1.4648 249 405 569 921 1,97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없음 1.76 1.00 1.34 1.7648 181 371 570 1,000 2,275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1.11 0.35 0.65 1.1148 164 283 408 678 1,480 

수수료미징구- 없음 1.26 0.50 0.88 1.2648 130 266 409 7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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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C-E)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1.01 0.25  1.0100 104 212 326 572 1,302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

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

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1.03.04 

~ 22.03.03 

20.03.04 

~ 22.03.03 

19.03.04 

~ 22.03.03 

17.03.04 

~ 22.03.03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2013-02-04 

-1.67  5.18  3.04  3.23  3.69  

비교지수(%) -8.44  4.62  4.68  5.03  4.34  

수익률변동성(%) 7.08  13.07  11.36  9.88  8.91  

* 비교지수 : MSCI All Country Asia Pacific ex Japan TRN Index 45% + JPM Asia Credit Index 45% + MMI Call 10%(비교지

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단위: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동한 1990년 책임(매니저) 15 1,975 -8.78 - -10.72  0.44  1년 2개월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

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ㆍ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

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

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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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

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ㆍ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

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ㆍ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

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투자신탁위험 

모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원화로 표시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표시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모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표 

환헤지비율은 환헤지 가능 순자산의70%이상이며 최대100%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부족, 거래상대방 부족,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외환관련 파생시장에 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헤지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헤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산출에 있어 

외국주식과 환헤지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의 평가반영 시점이 상이한 경우 

헤지효과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자산의 표시통화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환율상승)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환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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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통화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

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

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

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

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P/CP-E/S-P/P 클래스 가입자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와 퇴직연금계좌를 합

하여, 이하 ‘연금계좌’라 합니다)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

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  

 

※ 연금계좌와 관련된 과세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및 개별 가입자

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고,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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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한화자산운용㈜ (대표번호 :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anwhafund.com) 

모집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제한없음 

효력 

발생일 
2022년 12월 16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

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

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

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

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

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

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

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

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

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

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

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100억, 

법인50억 

(I) 

최초 납입금액 100 억 이상 개인 또는 50 억 이상 100 억 미만 일반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http://www.hanwhafund.com/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12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법인100억,  

(F)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

10조 제3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또는 최

초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일반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계열사자금 

(S)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투자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

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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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AF135)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AF136 

수수료선취-온라인(A-E) AF13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09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AF1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F1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법인100억(C-F) AF1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100억, 법인50억(C-I) AF1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AF1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C-S) AF1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59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591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59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B592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 분류됩니다. 

나. 운용자산별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재간접형)로 분류됩니다.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중도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으로 분류됩니다.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으로 분류됩니다.   

마. 특수형태 표시: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클래스)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모자형집합투자기구(모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됩니다.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 상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과“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제1부의 내용 중 “4. 가. 모집의 

내용”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1좌=1원, 원본액 기준) 

주) 모집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이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의 내용: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하고자 하는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및 

종류별(클래스별) 가입자격은 제 2 부의 내용 중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종류별로 모집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모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모집의 규모 및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나. 모집방법 및 내용: 이 투자신탁의 모집(매출)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내용 중  “11.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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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라. 모집장소: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 모집합니다.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www.hanwhafund.com)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인수인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의 방법으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상장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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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AF135)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AF136 

수수료선취-온라인(A-E) AF13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09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AF13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AF1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법인100억(C-F) AF1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100억, 법인50억(C-I) AF1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AF14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C-S) AF1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59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591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59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B592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3.02.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투자신탁 최초설정 

2014.02.03 투자신탁 결산 

2015.02.03 투자신탁 결산 

2015.03.18 모자형 전환 및 S클래스 신설 

2015.07.20 CP클래스, CP-E클래스, S-P클래스, P클래스 신설 

2016.02.03 투자신탁 결산 

2016.03.07 
환매수수료 삭제 

세법개정에 따른 정정 (이익분배금 유보 등) 

2016.07.02 투자위험등급 체계 개편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2017.02.03 투자신탁 결산 

2018.06.04 
-집합투자업자 변경(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투자신탁 명칭 변경,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변경  

2018.08.31 

비교지수 변경: 

MSCI All Country Asia Pacific ex Japan TRN Index 47.5% + JPM Asia Credit Index 

47.5% + MMI Call 5%  

⇒ MSCI All Country Asia Pacific ex Japan TRN Index 45% + JPM Asia Credit Index 

45% + MMI Call 10% 

2019.09.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9.08.01) 반영 

2020.02.1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모투자신탁 포함)(이동재 → 김종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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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전자증권제도 시행 반영 

2021.02.19 투자위험등급 변경: 4등급(보통 위험)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2021.10.13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종육 → 조은지) 

- 모투자신탁[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운용전

문인력에 관한 사항 변경 

2022.05.27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조은지 → 김종육) 

- 모투자신탁[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책임운

용전문인력 변경 (조은지 → 김종육)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2022.08.12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종육 → 김청미) 

- 모투자신탁(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책임운

용전문인력 변경 (김종육 → 김청미) 

- 펀드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관련 항목 및 문구 업데이트 

2022.12.16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청미 → 김동한) 

- 모투자신탁[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책임운

용전문인력 변경 (김청미 → 김동한)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상기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마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대표전화 : 02-6950-0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업무위탁관련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

용운용지시업무(주식등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합니다), 조사분석업무 및 증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

수단의 단순매매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J.P.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주) 집합투자업자 및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의 내용 중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및 “2. 운용관련 업

무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2022. 12. 16) 

구분 성명 생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주요경력 및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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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억원) (해외-재간접형, 단위: %)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매니저) 
김동한 1990 15 1,975 -8.78 - -10.72  0.44  

- 운용경력년수: 1년 2개월 

-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학사 

- 한화자산운용(2017.09~ 현재)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 6) 기준일(2022.12.16)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는 기재가 불가능하여, 운용을 

담당할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2022.12.01 자료로 기재하였습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20.02.14 이동재 김종육 

2021.10.13 김종육 조은지 

2022.05.27 조은지 김종육 

2022.08.12 김종육 김청미 

2022.12.16 김청미 김동한 

 

다. 최근 3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음 

 

[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운용전문인력 현황] 

-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기준일: 2022. 12. 16)  

구분 성명 생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해외-재간접형, 단위: %) 
주요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매니저) 
김동한 1990 15 1,975 -8.78 - -10.72  0.44  

- 운용경력년수: 1년 2개월 

-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학사 

- 한화자산운용(2017.0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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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 6) 기준일(2022.12.16)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는 기재가 불가능하여, 운용을 

담당할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2022.12.01 자료로 기재하였습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

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

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

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

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

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

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

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

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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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100억, 

법인50억 

(I) 

최초 납입금액 100 억 이상 개인 또는 50 억 이상 100 억 미만 일반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

자기구입니다. 

기관, 

법인100억,  

(F)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또는 최초 납입금액 100억원 이

상 일반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계열사자금 

(S)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투자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가

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모자형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모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형) 
60% 이상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60% 이상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②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매

매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또는 법 제 5조 제 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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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외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파생상품으로서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단,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 재산의 위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③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④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⑤ 금전의 

차입 

차입당시  
투자신탁자산 

총액의  
10% 이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의 차입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부터 ③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①부터 ③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혼합

형 집합투자증권 
50%이상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주식 및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주식혼합형 집합투자증권”) 

② 주식형 

집합투자증권 

50%이하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주식형 집합투자증권”) 

③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채권형 집합투자증권”) 

④ 기타 

집합투자증권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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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기타 집합투자증권”) 

⑤ 국내주식  

50%이하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국내에서 전자등록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것 (“국내주식”) 

⑥ 해외주식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국내주식”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 (“해외주식”) 

⑦ 파생결합증권 50%이하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증권”) 

⑧ 국내채권 

50%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국내채권”) 

⑨ 해외채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채권”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채권”) 

⑩자산유동화 

증권 
5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자산유동화증권”) 

⑪ 어음 등 

50%이하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어음 등”)  

⑫ 해외어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어음 등”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어음”) 

⑬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파생상품”)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장내파생상품”) 

⑭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장외파생상품”) 

⑮ 증권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6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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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권의 차입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상기 ①부터 ⑨및 ⑪부터 ⑫까지에 따른 증권의 차입은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8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19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0  금전의 차입 

차입당시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의 차입 

모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 부터 ⑭까지 및 ○19 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모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① 부터 ○17 까지 및 ○19 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신탁업자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① 단기대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즉,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단기대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함) 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② 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이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③ 파생상품매매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매매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매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③부터 ⑤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③부터 ⑤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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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인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신탁업자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①집합투자증권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 이하 ①부터 ⑥까지에서 같음)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이하 ①부터 

⑥까지에서 같음)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 

②집합투자증권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각 투자할 수 있음. 

③ 집합투자증권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 집합투자증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⑤ 집합투자증권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 집합투자증권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모투자신탁의 

투자재산으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⑦ 단기대출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즉,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단기대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함)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⑧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을 포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ㅇ자산총액의 100% 이하: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ㅇ자산총액의 30% 이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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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됨)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ㅇ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합니다.  

⑨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⑩ 동일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⑪ 파생상품매매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이 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⑫ 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⑬ 파생상품매매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⑭ 파생상품매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⑮ 집합투자업자 

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와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능. 

○16  후순위 채권 

모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모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 ②, ⑧, ⑫ 부터 ⑭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모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①부터 ⑥까지, ⑧ 부터 ⑩까지, ⑫ 부터 ⑭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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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모투자신탁인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투자합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룩셈부르그에 등록된 제이피모간펀드(JPMorgan Funds)에 속한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시아 퍼시픽 인컴 펀드(JPMF-Asia Pacific Income Fund, 이하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67% 이상을(현금 및 현금 등가물 제외) 아시아 태평양(일본 제외)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있거나 주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아시아 태평양 (일본 제외) 지역 국가의 정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전환증권, 부동산투자신탁(“리츠”)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시아 퍼시픽 인컴 펀드(JPMF-Asia Pacific Income Fund.  

이하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펀드명 JPMF-아시아 퍼시픽 인컴 펀드(JPMF-Asia Pacific Income Fund) 

기준통화 미달러화(USD) 

벤치마크 50%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SCI) All Country Asia Pacific ex Japan Index 

(Total Return Net) 50% J.P. Morgan Asia Japan Credit Index (Total Return Gross) 

투자목적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일본 제외)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투자정책 주) 이 항목에 기재된 사항은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기재사항은 본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67% 이상을(현금 및 현금 등가물 제외) 아시아 태평양 

(일본 제외)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있거나 주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일본 제외) 국가의 정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전환증권, 

부동산투자신탁(“리츠”)에 투자합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의 25% 내지 75%의 범위 내에서 지분증권을, 자산의 25% 내지 

75%의 범위 내에서 채무증권을 보유할 것입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개별 증권과 그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펀더멘털 분석을 기초로 

투자를 진행합니다. 하위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시장의 상황과 기회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과 지역의 배분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중 일부는 신흥시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투자등급 미만 및 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채무증권에 관한 신용등급수준 및 만기에 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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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부수적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UCITS 및 다른 UCI들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모든 통화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통화위험은 헷지됩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헷지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을 위하여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특성 - 투자자산의 가치는 등락할 수 있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은 기초금융자산에 의해 발생되는 배당금과 자본이득에 따라 해마다 

다를 것입니다. 

- 지분증권의 가치는 각 회사의 실적과 전반적인 시장상황에 따라 등락할 수 있습니다. 

- 채권과 같은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신용도와 일반적인 이자율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다른 채무증권의 발행인(정부 및 

정부기관, 지방정부, 다국적 기구 및 회사 등)은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원금 및 

이자를 적기에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를 불이행할 수 있고, 그것은 본 하위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채무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채무증권은 특히 이자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당한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본 

하위집합투자기구 투자자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자율의 변동이 

심하고 장기간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증권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가치의 변동폭이 

큽니다.  

채무증권은 투자등급 또는 투자등급미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는 발행인 

또는 사채발행의 신용도에 기초하여 독립적인 평가기관(가령, 피치,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평가기관은 책정된 등급을 종종 다시 심사하므로 

경제상황이 관련 사채의 발행에 영향을 준다면 채무증권의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등급미만의 채무증권은 투자등급의 채무증권보다 신용도의 평가가 낮고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채무불이행, 이자율 위험 등)이 더 높습니다.  

- 경제적, 정치적 또는 다른 이유들로 인한 증권 발행인의 재무상황의 변화는 채무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에 따라 본 하위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채무증권의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본 하위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던 채무증권의 처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신용시장의 유동성이 낮아질 수 있고, 채권이나 다른 채무증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비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흥시장은 정치적, 규제적,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대, 발달되지 못한 보관 및 

결제절차, 낮은 투명성 그리고 높은 재무적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통화는 불안정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 및 투자등급 미만의 채무증권은 

선진시장의 증권 및 투자등급의 채무증권보다 변동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등급 외 채무증권의 신용가치는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증권의 신용도는 투자 집행 시 본 

하위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동종의 가치를 가진 투자등급 증권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령,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채무증권과 동종의 가치를 가진 등급이 부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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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채무증권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제한된 수의 산업분야 또는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된 펀드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 전환증권은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신용, 이자율 및 시장위험과 

전환증권 특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환증권은 기초지분증권보다 유동성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리츠에 대한 투자는 경제 및 이자율 상황에 기인한 증가된 유동성위험과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 가치하락 가능성, 일반적 그리고 국지적인 경제상황, 모기지 자금의 부족, 과다 건축, 

공실률 증가, 경쟁증가, 재산세, 거래/운영/압류 비용, 구역법의 변경, 환경문제 해결 비용 및 

환경문제로 초래되는 제3자 손해배상비용, 상해 또는 유죄판결로 인한 손실, 수해, 지진, 

기타 자연재해와 관련되어 보험이 보호하지 않는 손실, 테러행위, 임대료에 대한 제안 및 

차이, 이자율 변화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환율의 변동은 투자자들의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의 총 위험은 상대적 VaR기법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VaR은 

시장위험으로 인한 본 하위집합투자기구의 잠재적인 손실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99%의 신뢰도로 한달 이상의 기간 범위에서 측정된 최대 손실가능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상대적 VaR 방식은 본 하위집합투자기구가 추구하는 투자전략을 반영하여 정해진, 

파생상품이 없는 벤치마크 또는 참조포트폴리오가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참조 

포트폴리오는 하위펀드의 벤치마크입니다. 

- 본 하위집합투자기구의 예상 레버리지는 하위펀드 순자산의 25% 이지만 간혹 이 비율을 

현저하게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벤치마크는 본 하위집합투자기구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점을 나타냅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그 벤치마크와 유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펀드설립일 2001년 6월 15일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따라 2013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습니다.) 

펀드매니저 Jeffrey Roskell 

Jeffrey Roskell은 홍콩에 있는 Pacific Regional Group의 지역투자매니저입니다. 1997년 

홍콩에 소재한 Global Portfolios Group 투자매니저로 당사에 입사하였고, 2000년 Asia Pacific 

portfolios를 운용하기 위해 부서를 이동하였습니다. 1992년 대학원연수생으로서 런던에 

있는 Prudential Portfolio Managers Limited에서 처음 이 분야의 일을 시작하였고 그 후 

유럽대륙의 지분증권에 투자한 포트폴리오의 운용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Cambridge 

University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London Business School에서 Investment 

Management Certificate을 취득하였으며 CFA협회의 회원입니다. 

집합투자업자 JPMorgan Asset Management (Asia Pacific) Limited 

 

다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JPMF-아시아 퍼시픽 인컴 펀드(JPMF-Asia Pacific Income 

Fund)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수익자에게의 통보 등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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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환헤지 전략 및 환위험 관리  

 

1) 환헤지 여부 

모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하나 이상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환헤지란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2) 환헤지 방법 및 목표 헤지비율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하여 투자대상인 하위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의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통화선물,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환위험을 헤지할 

계획입니다. 환헤지 비율은 환헤지 가능한 순자산의 70%이상(최대 100% 수준)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부족, 거래상대방 부족,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외환관련 파생시장에 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헷지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를 통해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자산 표시통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환차익을 취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환헤지비용 등 

헤지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4)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사정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MSCI All Country Asia Pacific ex Japan TRN Index 45% + JPM Asia Credit Index 45% + MMI Call 

10%   

 

주1)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헷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헷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MSCI Inc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진국가 및 신흥국가의 주식시장 

성과를 측정한 지수와 J.P.Morgan 이 작성하여 발표하는 아시아에 있는 기업 및 기관들이 발행하는 고정 

및 변동 금리의 미달러 표시 채무증권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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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이 투자신탁은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국가와 한국간의 영업일, 시차 등으로 인하여 비교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므로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평가액 

산출기간에 따라서 추가적인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2018년 8월 31일부터 비교지수가 MSCI All Country Asia Pacific ex Japan TRN Index 45% + JPM Asia 

Credit Index 45% + MMI Call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본 문서의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등록(또는 정정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되면, 자투자신탁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익은 이 투자신탁을 통하여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본 문서의 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기타 투자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투자의사 결정시 참고하여야 할 모든 위험이나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니며, 향후 투자환경의 변화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임을 투자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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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투자신탁위험 

모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원화로 표시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표시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모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표 환헤지비율은 

환헤지 가능 순자산의70%이상이며 최대100%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부족, 거래상대방 부족,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외환관련 

파생시장에 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헤지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헤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산출에 있어 

외국주식과 환헤지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의 평가반영 시점이 상이한 경우 

헤지효과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자산의 표시통화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환율상승)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통화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무증권의 가격은 현행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장상황에 미루어 볼 

때,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위험은 높았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신흥시장 포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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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신흥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몇몇 신흥 

시장의 회계, 감사, 재무 보고 관련 기준은 국제 기준에 비하여 덜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몇몇 기업들은 특정한 주요 공지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흥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신흥 시장 국가들은 

근대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와 관련하여 매우 높은 수위의 직접적인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갑작스럽고 광범위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경제와 투자신탁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시장의 국유화ㆍ몰수ㆍ세금징수ㆍ외국환 규제ㆍ정치적 변화, 

정부 규제ㆍ사회적 불안정ㆍ외교 상황과 제한적 유동성, 가격 변동성, 외국인 투자 및 

자본에 대한 규제와 같은 작은 자본 시장 투자의 위험, 그리고 높은 물가 인상과 금리, 

정치ㆍ사회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신흥 경제와 관련된 위험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흥시장과 관련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함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 

집합투자기구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은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의 매입 또는 환매 청구가 청구 받은 당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로 청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기존 수익자 또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추가적인 매입 또는 전환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하위 집합투자기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세금 및 

규정 등 제도적 

위험 

하위 집합투자기구 및/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운용되는 기간 중 법률, 세금 

및 규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운용중인 하위 집합투자기구 및/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하위 

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및 수익자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모투자신탁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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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US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HIRE”)에 포함되어 제정된 FATCA에 의하면, 모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FATCA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14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특정한 미국 원천소득(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서 주로 미국정부를 포함한 미국 법인∙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및 이자)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미국 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매각수익 

총액(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서 주로 미국정부를 포함한 미국 법인∙기관이 발행한 

지분∙채무증권)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미국 원천징수가 부과됩니다. 미국 

재무규정(US Treasury Regulations) 하에서는 FATCA는 미 국세청(IRS)과 

외국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FFI)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용되고, 이에 

따라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투자신탁의 특정 

투자자(FATCA에 따라 제정된 미국 재무규정상의 특정 미국인 또는 특정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 법인 등을 의미합니다.)의 지분율 및 그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관련된 

미국 세금보고에 동의하게 됩니다. 모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은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Model 1 정부간 협약(이하 “한국 IGA”)의 적용을 

받는데, 이에 따르면 모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은 대한민국 현지의 지도에 따라 

시행되는 FATCA를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FATCA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할 것이 요구됩니다. 한국 IGA는 미국 재무규정상 FATCA 요구사항을 

수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 국세청에 전달되도록 Cayman Islands 정부에 유사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은 FATCA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2017년까지는 모투자신탁의 경우 미국 원천 수입에 대한 30%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투자신탁 또한 투자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지급에 관하여 FATCA 원천징수를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현재 FATCA를 준수하고자 하나, FATCA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FATCA의 준수가 보장되지는 아니합니다. 만일 모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FATCA에 따른 원천징수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투자신탁에 지급되는 미국원천 지급금에 대하여 

FATCA에 따른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FATCA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은 미 국세청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의도되거나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구도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추징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 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자신의 FATCA 지위와 FATCA 도입의 효과와 

관련하여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위험 

금융시장은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위 

집합투자기구와

의 성과차이 

위험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유동성 관리 목적을 위해 유동성 

자산에 투자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탄력적인 접근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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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지분증권, 채무증권, 전환증권, REITs 등에 다양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배분전략의 변경에 따라 위험 및 가격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특히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이나 만기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되고 높은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소규모회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소규모 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회사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치변동폭이 클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회사의 주가 변동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UCITS 및 UCI에 

대한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UCITS 및 UCI (이하 “피투자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경우, 본 위험은 피투자펀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수행하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피투자펀드의 투자결정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피투자펀드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과 동일한 증권, 동일한 자산 클래스, 산업, 통화, 국가 또는 

상품에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펀드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언제나 달성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피투자펀드의 경우 일정한 수수료 및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에 반영될 것입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기타 

JPMorgan Chase & Co. 소속 회사가 운용하는 피투자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선취보수, 

전환/환매 수수료, 연간 운용/자문보수 또는 운영/관리 비용은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집합투자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선물, 

스왑 및 비상장 옵션 등과 같은 장외거래상품을 다량 보유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들은 때때로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외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투자신탁은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산 전체의 

현금화가 요구되는 경우, 월단위로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특정 자산은 즉시 

현금화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환매요구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순자산가치 매입/환매청구일과 매입/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환매청구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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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위험 매입/환매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펀드규모 

위험 

집합투자기구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자산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원활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 

투자대상국가의 휴일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국가의 휴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혹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 위험 및 외환거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문서 제2부의 내용 중 “11.나.(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위험 

모투자신탁 및/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모투자신탁 및/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모투자신탁 및/또는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연환산 표준편차: 11.20%)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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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25% 초과 

2등급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고위험자산1)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25% 이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15% 이하 

4등급 보통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2)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10% 이하 

5등급 낮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저위험자산3)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5% 이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0.5% 이하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 등급 이상), CP(A2- 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5) 모자구조의 자펀드인 경우 모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편입비율 및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함  

6)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형(Fund of Funds)의 경우 주로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부여함  

7) 펀드별 위험등급은 투자지역, 투자전략, 투자구조, 담보, 신용보강, 레버리지수준, 환위험 노출도, 신용위험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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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 직접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www.hanwhafun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종류 및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종류 및 종류별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정책에 

따라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류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후취판매수수료는 징구하며,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 법인100억(C-F)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 5항 제 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 3 항 제 15 호부터 제 18 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또는 최초 납입금액 

100 억원 이상 일반법인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100억, 법인50억(C-I) 

최초 납입금액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억 이상 100억 미만 일반법인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계열사자금(C-S)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투자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http://www.jpmorga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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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S-P) 가입자 중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투자자가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경우: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납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투자자가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경우: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납입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산정일의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17 시 30 분(오후 5 시 30 분) 단 변동 가능함) (이하 “평가시점”)에 있어서의 최종시가(또는 “제 2 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일의 공정가액)를 사용해 해당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 

및/또는 모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판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법(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이하, “법”) 및 이와 유사한 미국 내의 어떠한 

법에 의하여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법,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특정스왑 규제준수에 관한 

지침(Interpretive Guidance and Policy Statement Regarding Compliance with Certain Swap Regulations, 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미국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또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아래 5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1.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 

자금납입일
(오후 5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D D + 1 D + 2 D + 3

자금납입일
(오후 5시이후)

기준가

적용일

자금납입일
(오후 5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D D + 1 D + 2 D + 3

자금납입일
(오후 5시이후)

기준가

적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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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2.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3.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4.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5. 미국인(위 제 1 호에서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의 신분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자(Controlling 

Persons, IRC Section 1471 내지 1474 에 따른 미국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 협정(Intergovernmerntal Agreement, 이하 “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가 1 인 이상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 IGA 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니다.  

 

단 연금클래스(CP클래스, CP-E클래스, S-P클래스, P클래스)의 투자자는 미국인 투자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수익자가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주):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8 영업일(D+7)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가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주):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9 영업일(D+8)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환매청구일
(오후 5시이전)

기준가
적용일

D D + 1 D + 2 D + 3 D + 4 D + 5 D + 6 D + 7

환매청구일
(오후 5시이후)

환매대금

지급일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D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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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과 신탁계약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주)로 인하여 환매금액의 지급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날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기간 동안에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환매연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 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환매연기 등으로 인한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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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으로부터 분리하고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투자신탁간의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주1) 공휴일, 국경일 등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전자공시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판매회사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보수가 

상이하므로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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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③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가격 

④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국내주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은 다음에 따름 

1. 종가괴리율주1)이 2% 범위 이내일 경우 : 한국거래소 최종시가 

2. 종가괴리율이 2% 범위 초과일 경우 :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 

⑥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⑦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 

(비상장주식,비상장채무증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 

1.취득가격 

2.거래가격 

3.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감정평가업자,투자매매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⑧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시초매매가 상품의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상품 : 발행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곳이 제공하는 평균 가격 중 낮은 가격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상품의 만기전에 비정기적으로 매매가 예상되는 상품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단순산술평균 

⑨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환율정보를 

이용한 환율 

주1) 종가괴리율 :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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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순자산가치)-1]  100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팀장 

등 

2) 업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수익증권의 종류(클래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와 관련해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0% 이내주1)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0% 이내주1)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주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 법인100억(C-F)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100억, 법인50억(C-I)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계열사자금(C-S)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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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P) 
- - 

지급시기 매수시 환매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내에서 

후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에서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으며 이익분배에 

따른 재투자 좌수의 환매분에 대하여는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주1) 주2) 

구분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총 

보수·비용 

증권거래 

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0.700 0.700 0.040 0.020 1.46 0.0000 1.460 1.01 1.4648 0.0000 

수수료선취- 

온라인(A-E) 
0.700 0.350 0.040 0.020 1.11 0.0000 1.110 0.65 1.1148 0.0000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0.700 0.250 0.040 0.020 1.01 0.0000 1.010  1.0100 0.0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0.700 1.000 0.040 0.020 1.76 0.0000 1.760 1.34 1.7648 0.000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0.700 0.500 0.040 0.020 1.26 0.0000 1.260 0.88 1.2648 0.0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법인100억

(C-F) 

0.700 0.040 0.040 0.020 0.8 - 0.800  0.80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100억, 법인

50억(C-I) 

0.700 0.300 0.040 0.020 1.06 - 1.060  1.06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C-W) 
0.700 0.000 0.040 0.020 0.76 0.0000 0.760  0.7645 0.0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계열사자금(C-S) 

0.700 0.030 0.040 0.020 0.79 - 0.790  0.79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 

0.700 0.800 0.040 0.020 1.56 - 1.560  1.560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

(CP-E) 

0.700 0.400 0.040 0.020 1.16 - 1.160  1.160 - 

수수료미징구- 0.700 0.200 0.040 0.020 0.96 - 0.960  0.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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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P) 

0.700 0.650 0.040 0.020 1.41 - 1.410  1.410 - 

지급시기 매 3개월 후 지급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

시 

주 1) 기타비용은 회계감사비용,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후 기준)으

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운용보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JPMorgan Asset Management (Asia Pacific) 

Limited에게 지급되는 운용보수(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되는 운용보수는 연간 0.45%)를 포함하고 있으

며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되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 ㆍ 비용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를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

분하여 추정한 비율이므로 실제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보수는 이 투자신탁에 청구되지 않으므로,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① 기타비용 종류 :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② 증권거래비용 종류: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금융비용 종류: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예상수수료 및 보수는 투자기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주)                                                       

(단위: 천원)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49 405 569 921 1,970 

수수료선취-온라인(A-E) 164 283 408 678 1,48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104 212 326 572 1,30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81 371 570 1,000 2,2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30 266 409 716 1,6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법인100억(C-F) 82 168 259 453 1,0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100억, 법인50억(C-I) 109 223 343 600 1,3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78 161 247 433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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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C-S) 81 166 255 447 1,0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160 328 504 884 2,01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119 244 375 657 1,49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98 202 310 544 1,2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145 296 456 799 1,818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ᆞ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종류 A 수익증권은 1.0% 및 종류 A-e 

수익증권은 0.5%로 가정) 및 모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합성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

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ᆞ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

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종류S 수익증권은 환매시점에 후취판매수수료 부담여부 및 후

취판매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류S 수익증권의 후취판매수수료는 반영하지 않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이익금에서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금전으로 분배하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마지막 영업일(당일 포함)로부터 9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零)’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익금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신탁계약에 

따라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익분배금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을 

판매회사에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투자신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REITs를 포함함)를 처분함으로써 얻게 되는 배당금 및 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의 매입, 보유, 양도, 환매 및 기타 분배 등(이하 “관련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거주지 

혹은 설립지 법률에 의한 세금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신탁 또는 본 문서의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어떠한 당사자도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과세결과에 대하여 

보증 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과세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과 관련 당사자들은 관련 사건에 따른 과세결과나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야기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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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은 본 문서 작성일 당시의 세금관련 한국법과 세무관행에 근거한 것이며 그 내용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은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이 한국 거주자인 개인임을 전제로 한 전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의 과세결과를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의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2)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은 한국 세제 목적상 도관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투자신탁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신탁이 몇몇 외국 

법역에 투자함으로 발생하는 투자처분으로 인한 이득, 기타 소득은 소득세, 원천세 또는 기타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세법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목적상, 법에 따른 투자신탁은 법인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환급됩니다. 

 

환급세액=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 환급비율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 소득 

-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또는 증권거래세 등 투자재산의 매입과 보유에 관련하여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기타 세금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 투자신탁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한국에서 부과된 증권거래세,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는 면제 내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이 분배하는 이익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및 평가 이익은 거주자 개인의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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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5)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P/CP-E/S-P/P 클래스 가입자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 이하 

‘연금계좌’라 한다)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  관련 사항은 판매회사의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또는 관련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단,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

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

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

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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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 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퇴직연금계좌 과세 주요 사항]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2015.1.1. 부터)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

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

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 또한 연금 수령 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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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

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미국인 수익자에 대한 과세 

미국 세법(US Internal Revenue Code, the “IRC”)상 본 집합투자기구는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에 속합니다. 미국 세법상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에 관한 조항은 미국 

투자자(수동적 투자회사에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그 회사의 보관회사나 판매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동적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투자자들은 IRC § 1296에 

따라 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시가 평가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거나 IRC §1294에 따라 본 

집합투자기구를 Qualified Electing Fund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7) 금융정보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 사안에 관한 금융정보자동교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동 기준에 따라 

양자간 또는 다자간 AEOI 협정을 체결한 관할지들은 해당 관할지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AEOI/CRS에 따른 정보 보고 및 교환의 범위와 적용은 각 관할지 현지의 AEOI/CRS 

시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호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아일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및 

영국을 포함한 77개 국가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홍콩은 적절한 국가들과 양자간 AEOI 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AEOI/CRS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투자자 자신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조세 

전문가로부터 각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계좌와 관련된 과세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및 개별 가입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고,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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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

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9 기( 2021.02.04 - 2022.02.03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8 기( 2020.02.04 - 2021.02.03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7 기( 2019.02.04 - 2020.02.03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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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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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억좌, 억원)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1.02.04 - 2022.02.03 3  4  0  0  1  1  2  3  

2020.02.04 - 2021.02.03 3  4  0  0  1  1  3  4  

2019.02.04 - 2020.02.03 4  5  0  0  1  1  3  4  

수수료선취-온라인(A-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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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 2022.02.03 0  0  0  0  0  0  0  0  

2020.02.04 - 2021.02.03 1  1  0  0  0  1  0  0  

2019.02.04 - 2020.02.03 1  1  0  0  1  1  1  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1.02.04 - 2022.02.03 3  3  0  0  1  1  2  2  

2020.02.04 - 2021.02.03 4  5  0  0  2  2  3  3  

2019.02.04 - 2020.02.03 6  7  0  0  2  3  4  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1.02.04 - 2022.02.03 1  1  0  0  0  1  0  1  

2020.02.04 - 2021.02.03 1  1  0  0  1  1  1  1  

2019.02.04 - 2020.02.03 2  2  1  1  1  1  1  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1.02.04 - 2022.02.03 0  0  0  0  0  0  0  0  

2020.02.04 - 2021.02.03 0  0  0  0  0  0  0  0  

2019.02.04 - 2020.02.03 0  0  0  0  0  0  0  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출자지분수) 

2021.02.04 - 2022.02.03 0  0  0  0  0  0  0  0  

2020.02.04 - 2021.02.03 0  0  0  0  0  0  0  0  

2019.02.04 - 2020.02.03 0  0  0  0  0  0  0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

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

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

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

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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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4 

~ 22.03.03 

20.03.04 

~ 22.03.03 

19.03.04 

~ 22.03.03 

17.03.04 

~ 22.03.03 

13.02.04 

~ 22.03.03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0.22  6.72  4.55  4.74  5.21  

비교지수 -8.44  4.62  4.68  5.03  4.34  

수익률변동성(%) 7.08  13.07  11.36  9.88  8.9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67  5.18  3.04  3.23  3.69  

비교지수 -8.44  4.62  4.68  5.03  4.34  

수수료선취-온라인(A-E) -1.31  5.55  3.41  3.59  4.06  

비교지수 -8.44  4.62  4.68  5.03  4.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96  4.87  2.74  2.92  3.38  

비교지수 -8.44  4.62  4.68  5.03  4.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46  5.39  3.25  3.44  3.89  

비교지수 -8.44  4.62  4.68  5.03  4.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97  5.92  3.77  3.95  4.58  

비교지수 -8.44  4.62  4.68  5.03  5.8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23  6.70  4.44  4.27  1.42  

비교지수 -8.44  4.62  4.68  5.03  4.15  

(주 1) 비교지수 : : MSCI All Country Asia Pacific ex Japan TRN Index 45% + JPM Asia Credit Index 45% + MMI Call 1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1.03.04 

~ 22.03.03 

20.03.04 

~ 21.03.03 

19.03.04 

~ 20.03.03 

18.03.04 

~ 19.03.03 

17.03.04 

~ 18.03.03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0.22  14.13  0.36  0.22  10.06  

비교지수 -8.44  19.54  4.82  -1.7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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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67  12.50  -1.09  -1.23  8.49  

비교지수 -8.44  19.54  4.82  -1.75  13.40  

수수료선취-온라인(A-E) -1.31  12.89  -0.74  -0.88  8.86  

비교지수 -8.44  19.54  4.82  -1.75  13.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1.96  12.17  -1.39  -1.53  8.18  

비교지수 -8.44  19.54  4.82  -1.75  13.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46  12.73  -0.89  -1.03  8.70  

비교지수 -8.44  19.54  4.82  -1.75  13.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97  13.28  -0.39  -0.53  9.22  

비교지수 -8.44  19.54  4.82  -1.75  13.4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23  14.11  0.08  -0.74  8.97  

비교지수 -8.44  19.54  4.82  -1.75  13.40  

(주 1) 비교지수 : : MSCI All Country Asia Pacific ex Japan TRN Index 45% + JPM Asia Credit Index 45% + MMI Call 1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기준일: 2022. 2. 3) 

   (1) 이 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주)                                        (단위: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6  0  0  0  0  0  0  0  6  

(0.00) (0.00) (0.00) (97.12) (0.00) (0.00) (0.00) (0.00) (0.00) (2.02) (0.86) (100.00) 

합계 
0  0  0  6  0  0  0  0  0  0  0  6  

(0.00) (0.00) (0.00) (97.12) (0.00) (0.00) (0.00) (0.00) (0.00) (2.02) (0.86)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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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2) 모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주)                                     (단위: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3.00) 

USD 
0  0  0  15  0  0  0  0  0  0  0  15  

(0.00) (0.00) (0.00) (101.69) (0.00) -(1.69) (0.00) (0.00) (0.00) (0.00) (0.00) (97.00) 

합계 
0  0  0  15  0  0  0  0  0  0  0  15  

(0.00) (0.00) (0.00) (99.04) (0.00) -(1.64) (0.00) (0.00) (0.00) (2.60) (0.00)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 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 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기재합니다. 

(주 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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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전화) 02-6950-0000 

홈페이지 www.hanwhafund.com 

회사연혁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 

2018.06.04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푸르덴셜

자산운용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 

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 

        (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 

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자회사로 편입,  

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한화투자

신탁운용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자본금 1조 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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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목 
제34기 

(’21.12.31) 

제33기 

(’20.12.31) 
항목 

제34기 

(21.1.1 

~21.12.31) 

제33기 

(20.1.1 

~20.12.31) 

자                  산   영업수익  130,406  114,549  

현금및현금성자산 53,054  44,086  영업비용 97,473  87,507  

예치금 332  1,931  영업이익 32,932  27,04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47,540  292,406  영업외수익 1,216  82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4,979  104,117  영업외비용 7,918  1,15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813,934  247,521  법인세차감전 26,231  26,716  

대출채권 1,418  1,064  법인세비용 7,645  6,080  

유형자산 13,872  16,777  당기순이익 18,586  20,636  

무형자산 9,481  11,514        

이연법인세자산 -  3,484        

기타금융자산 54,020  44,918        

기타자산 1,162  1,123        

자     산     총     계 1,129,792  768,941        

부                   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1,218 

245,000  

1,931 

-  
      

충당부채 1,057  1,132        

순확정급여부채 -2,216  -1,076        

당기법인세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리스부채 

3,761 

21,101 

8,224  

3,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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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융부채 16,029  28,401        

기타부채 1,177  1,425        

부     채     총     계 295,351  35,645        

자                       본         

자본금 570,000  570,000        

기타불입자본 5,868  5,868        

기타자본구성요소 -2,484  -8,934     

이익잉여금 261,057  166,362     

자     본     총     계 834,441  733,29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29792  768,941     

 

라. 운용자산 규모                                          (2022. 3. 3 현재, 단위: 억원)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HSBC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봉래동1가), ☎ 1588-1770  

홈페이지 주소 www.hsbc.co.kr 

(2) 주요 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단기 

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39,461  41,859  8,022  0  27,075  10,219  0  31,959  100,856  8,034  71,573  33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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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 (02) 2168-0400 

홈페이지  www.shinhanaitas.com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 Pricing Inc. FN 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02)3215-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02)721-530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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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 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만약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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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19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아래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부분 

참조)은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만 구성되는 수익자총회에 위 의결권 행사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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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며,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반대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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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투자신탁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신탁업자 등 금융투자업자는 관련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등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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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제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제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http://www.am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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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되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투자자에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하“기준일”)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ㆍ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매매회전율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 제5항에 정해진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에 정해진 사항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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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도 포함)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또한 판매회사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이 정하는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할 경우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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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기간: 2021. 3. 2 ~ 2022. 3. 3)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사항: 해당사항 없음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가. 증권     

   거래 

 

평가항목 
운용에 대한 

기여도 

주문체결능

력 

비용 또는 

수익 

정보제공 및 

settlement 
합계 

항목 

가중치 
50% 15% 10% 25% 100% 

* 각 평가항목은 5 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투자중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 척도의 환산점수는 A(10 점),B(8 점),C(6 점), 

D(4 점),E(2 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로 선정 

나.장내 

   파생 

   상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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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ㆍ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한화아시아퍼시픽인컴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71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